
000 및 000이 주유소 건물과 그 잔여부지(2,453 평방미터) 및 휴게소 건물과 그 잔여부지(1,640 및 

1,862평방미터)를 수용해 달라는 재결 신청에 대하여

 주유소와 그 잔여지는 주유소 출구가 당초대로 존치되어 사용이 가능하고, 시공측량결과 지하주유

탱크 2개는 편입되지 않으며, 철도운행 시 진동으로 인한 폭발사고 위험은 위험정도에 대한 판단이 

어려우며 철도운행 관련 주유소 유류탱크 폭발사고 사례는 없어 불수용하기로 하고, 휴게소 건물과 

그 잔여지는 동 사업으로 인하여 진출입구가 없는 맹지가 되어 장래 철도용지 사용허가를 받을 수 

있다 하더라도 종래와 같은 여건은 될 수 없으며,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지역은 행위제한이 

되어 활용이 어렵고, 출구쪽 교각의 설치로 출구가 없어지므로 인하여 진출입에 종래보다 현저한 지

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며, 철도교량과 교각으로 인해 휴게소가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사실상 종

래와 같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다고 판단되어 수용하기로 의결함


